
[별표 7]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

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(제20조제1항 관련)

고용촉진장려금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

일자리 

함 께 하 기 

지원

실근로시간 

단축

교대근로 개편

일자리 순환

가.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도입 전후의 취업규칙, 단체협약, 

근로자동의서,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) 

나. 일자리 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업무에 

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

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

다. 일자리 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업무에 

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

류(전자카드, 지문인식, 타임레코드 등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

자료만 인정)  

라. 제도 도입ㆍ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

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(이하 ‘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’이

라 한다)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

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

주근로시간 

단축

가.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도입 전후 취업규칙, 단체협약, 

근로자동의서,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) 

나. 사업장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업자 등록증, 법인등기부 등본 

등)

다.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

자료(근로자 명부, 임금대장 등)

라.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

려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대장


